
규칙 신․구 대비표
조  항 신 구 비고

제11조
의2 

【생활지
도 

기준】

  1. 유치원 생활지도 기준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를 따른다

  2. 유치원 안전과 교육활동을 위해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의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분리보관 가능한 물품]  

요 건
분리장소 

및 
분리방법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
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
가 있는 물품(칼, 가위, 송곳 
등의 날카로운 도구, 장난감 
칼, 총, 공구, 레이저 포인터, 
화학약품 둥)

발견 즉
시 유아
로 부 터 
분리하여 
교무실에 
보관하고 
유아 귀
가 시 학
부모 등 
보호자에
게 반환
합니다.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술, 담
배, 본드, 부탄가스, 마약류 
등)

3

기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 학급의 분위기를 해치는 물
품(고가의 장난감, 고액의 현
금, 교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
는 전자기기 등)

  신설



조  항 신 구 비고

제11조 【수업
운영방법】

3.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
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하
고, 교외체험학습일을 수업일로 인정한다.

  4. 교외체험학습일수는 당해 연도 유아
학비 지원계획의 교외체험인정계획에 따른
다.

3.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외 현장학습을 실
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외 현장학습은 수
업으로 인정하고, 원외 현장학습 일을 수업
일로 인정한다.

  4. 원외 현장학습일수는 당해 연도 유아
학비 지원계획의 교외체험인정계획에 따른
다.

제6장
제6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
ㆍ퇴학ㆍ휴학ㆍ수료 및 졸업

제6장 입학ㆍ전학ㆍ퇴학 및 
수료 · 졸업

제14조 【재
입학ㆍ편입학
ㆍ전학 등】

 1. 학기 도중에 본원에 입학ㆍ재입학
ㆍ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유아가 있을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하
는 순번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한다.

  2. 학기 도중에 보호자의 사정에 따
라 전학 또는 퇴학하고자 하는 경우, 원
장은 특별한 절차 없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학기 도중에 본원에 입학, 전입학, 편입
학, 재입학 하고자 하는 유아가 있을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하는 순번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한다.

  2. 학기 도중에 보호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학 또는 퇴학 하고자 하는 경우, 원장은 
특별한 절차 없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제16조의 2 
【휴학】

학기 도중에 보호자의 사정에 의하
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원장은 최
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특별
한 절차 없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제22조 【직
원의 배치기
준】

 본원은 관할청의 지침에 의거하여 직
원 12명을 둘 수 있다.

본원은 관할청의 지침에 의거하여 직원 
3명을 둘 수 있다.


